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5. 8. 7.>

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(제5조제1항제3호 관련)

1. 취급방법

가.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ㆍ조건

1)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, 특정한 모양ㆍ형태, 환기시설 등

2)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,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

3) 온도, 습도, 빛 등 저장ㆍ보관 조건

4) 정전기 방지 조치

나. 취급 시 주의사항 : 사고 예방,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

업 절차와 조치

다.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

2.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

가.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

1)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

2)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(인체등유해

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)

나. 소화제 및 소화장비

1) 적절한 소화제

2)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

3. 누출 시 방제요령

가. 예방조치

1) 호흡기, 피부 및 눈 보호,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

2) 배수시설, 지표수,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

나. 방제 약품, 장비, 방법: 흡수제 사용,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, 희석 방법 등

4. 폐기방법

가. 적절한 폐기방법

나.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

5.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

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

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